
송도역 한신더휴 프레스턴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6. 27.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 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56번길 8-14,

6층 601호(청학동, 청학프라자)
120171-0004741

시공사 한신공영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110111-0075683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회 사 명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소창 세종종합기술(주)

감리금액 2,950,344,100 599,555,000 660,000,000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민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 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주택과 -1987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652세대 중 일반분양 208세대 
                          (조합411세대 : 54.1997㎡(8세대), 79.8596㎡(188세대), 80.1022㎡(5세대), 98.8455㎡(81세대), 99.7697㎡(28세대), 111.7211㎡(46세대), 
                          112.7632㎡(53세대), 163.8635㎡(2세대) 보류지 79.8596㎡(4세대), 임대 54.1997㎡(29세대)
                          [특별공급 94세대(기관추천 18세대, 다자녀가구 19세대, 신혼부부 31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대지
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

최하층
우선
배정주거 전용

주거공용
소계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249

01 040.6711 40 40.6711 13.5286 54.1997 31.2480 85.4477 21.8560 10 1 - 2 - 1 4 6 -

02 059.9656A 59A 59.9656 19.8940 79.8596 46.0722 125.9318 32.2033 175 15 17 26 5 17 80 95 16

03 059.9698B 59B 59.9698 20.1324 80.1022 46.0754 126.1776 32.3012 23 2 2 3 - 3 10 13 1

합 계 208 18 19 31 5 21 94 114 1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약식
표기 동/라인 구분(층)

세
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1개월 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5.12.22 2026.05.20 2026.10.20 2027.03.20 2027.08.20 2027.12.20

40 108동
1,2,3,4호

5~9층 3 118,782,000 211,168,000 329,950,000 10,000,000 22,995,000 32,995,000 32,995,000 32,995,000 32,995,000 32,995,000 32,995,000 98,985,000

10~12층 7 119,862,000 213,088,000 332,950,000 10,000,000 23,295,000 33,295,000 33,295,000 33,295,000 33,295,000 33,295,000 33,295,000 99,885,000

59A

101동
1,2,4호
102동
1,2호
103동

1,2,3,4호
104동
1,2,3호
107동

1,2,3,4호

1층 8 176,706,000 314,144,000 490,850,000 10,000,000 39,085,000 49,085,000 49,085,000 49,085,000 49,085,000 49,085,000 49,085,000 147,255,000

2층 16 178,506,000 317,344,000 495,850,000 10,000,000 39,585,000 49,585,000 49,585,000 49,585,000 49,585,000 49,585,000 49,585,000 148,755,000

3층 16 180,306,000 320,544,000 500,850,000 10,000,000 40,085,000 50,085,000 50,085,000 50,085,000 50,085,000 50,085,000 50,085,000 150,255,000

4층 16 181,746,000 323,104,000 504,850,000 10,000,000 40,485,000 50,485,000 50,485,000 50,485,000 50,485,000 50,485,000 50,485,000 151,455,000

5~9층 27 183,546,000 326,304,000 509,850,000 10,000,000 40,985,000 50,985,000 50,985,000 50,985,000 50,985,000 50,985,000 50,985,000 152,955,000

10~19층 58 184,626,000 328,224,000 512,850,000 10,000,000 41,285,000 51,285,000 51,285,000 51,285,000 51,285,000 51,285,000 51,285,000 153,855,000

20~29층 34 185,346,000 329,504,000 514,850,000 10,000,000 41,485,000 51,485,000 51,485,000 51,485,000 51,485,000 51,485,000 51,485,000 154,455,000

59B 101동
3호

2층 1 176,742,000 314,208,000 490,950,000 10,000,000 39,095,000 49,095,000 49,095,000 49,095,000 49,095,000 49,095,000 49,095,000 147,285,000

3층 1 178,542,000 317,408,000 495,950,000 10,000,000 39,595,000 49,595,000 49,595,000 49,595,000 49,595,000 49,595,000 49,595,000 148,785,000

4층 1 179,982,000 319,968,000 499,950,000 10,000,000 39,995,000 49,995,000 49,995,000 49,995,000 49,995,000 49,995,000 49,995,000 149,985,000

5~9층 4 181,782,000 323,168,000 504,950,000 10,000,000 40,495,000 50,495,000 50,495,000 50,495,000 50,495,000 50,495,000 50,495,000 151,485,000

10~19층 10 182,862,000 325,088,000 507,950,000 10,000,000 40,795,000 50,795,000 50,795,000 50,795,000 50,795,000 50,795,000 50,795,000 152,385,000

20~29층 6 183,582,000 326,368,000 509,950,000 10,000,000 40,995,000 50,995,000 50,995,000 50,995,000 50,995,000 50,995,000 50,995,000 152,985,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 금 주

계약금/중도금/잔금 우리은행 1005-804-796444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부가세포함]

구 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 고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40 5,300,000 530,000 4,770,000

59A, 59B 14,000,000 1,400,000 12,600,000

■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671001-04-068573 한신공영(주)

Ⅱ 특별공급

구   분 내용

공급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 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구  분 처리 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중복당첨의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외 세대원 중복당첨의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각 유형 구분없이 주택형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특별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유의 사항”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400 만원 6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700 만원 1,0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0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_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18세대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 _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19세대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_ 공급세대수의 23% 범위 31세대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_ 공급세대수의 3% 범위 5세대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 _ 공급세대수의 9% 범위 21세대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400 만원 6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700 만원 1,0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0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Ⅳ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 06. 27(금) 25. 07. 07(월) 25. 07. 08(화) 25. 07. 09(수) 25. 07. 16(수)
25. 07. 18(금) ~
25. 07. 23(수)

25. 07. 29(화) ~
25. 07. 31(목)

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부가세포함]

보증 기간 보증 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일금 칠백이십칠억오천삼백팔십칠만원정
(₩72,753,870,000)

01292025-101-0002300

총 652세대 중 일반분양 208세대

40㎡ / 59A·B㎡ 1644-5575

sd-thehue.com


